
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4-2)

□ 2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2월 13일(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급 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종업원 분 주민세 신고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2월 15일(목) ▪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월 26일(월) ▪ 1월 폐업신고 사업자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2월 29일(목)

▪ 2023년 귀속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지급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 귀속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1월 지급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

▪ 2023년 하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23년 하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

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한하며, 2024년 지급분에 대해서 매달 제출 외에 기존처럼 매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됨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제3항 제2호)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신고

(1)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기를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무신고 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에만 해당하며, 이 외의 업종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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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 채 수 올림


